


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

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.   

  

에서 명시되었듯이, 선고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

결된 날로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.  

 

 

결론: 따라서 6월 23일 까지 선고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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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원고 김명호  

 

http://geocities.com/henrythegreatgod/tocourt.ht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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